
조문별 제ž개정이유서

1. 원격회의 제도의 도입(안 제40조의5제8항)

가. 제․개정 이유

○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내 분쟁조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

분쟁조정 대상 또한 확대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

원활하고 신속한 분쟁조정 업무처리를 위해 영상·음성 원격회의

(전화회의 등) 등 비대면 분쟁조정회의 법적 근거 마련

나. 제․개정 내용

○ 원격회의 제도의 도입(안 제40조의5제8항 신설)

- 위원, 당사자, 또는 이해관계인이 음성 또는 동영상과 음성이

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

진행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음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비대면 분쟁조정 업무처리를 통해 통신분쟁조정이 원활하고 신속하게

해결 기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없음


